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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률, 대통령령 및 부령 ]

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171호, 2012.11.23)

1. 개   주 내

특별 도지사 또  시 ㆍ 수ㆍ 청   상 아동  에게 

 사 에 알리도  하  내  「감염병    리에 한 

」  개 (  11439 , 2012. 5. 23. 공포, 2012. 11. 24. 시행) 에 

라  에 한 , , , 우편 등  알리도

 하여  지연 거나 락 지 않도  하  것 .

  2. 시행  

  2012  11월 24  시행한다.

⊙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정(대통령령 제24193호, 2012.11.23)

1.  

 경  공  개  지원하  하여 리  경

지원 원  고,  개 지 지 단체   시  ·

 등에 한 계  수립하여 체  승  도  하  등  내

 「 경  지원 」  (  11425 , 2012. 5. 23. 공포, 11. 

24. 시행) 에 라 경 지원 원   경 지원실 원  

·운 과 시  ·  등에 한 계  수립·시행 등에 한 사

항  하  등 에  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  하  것 .

 2. 주 내   

  가. 경   승  차(안 2   3 )

지 단체  체 단체   경   승   경우에  

 , 간·   비  등  포함   개 계  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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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하여야 하고, 체  한체  또  한 애 체

 견수 과 경  심사 원  심  거쳐   승  여

 결 하여야 함.

 나. 경 지원 원   경 지원실 원  ·운 (안 5

 7 지)

 경 지원 원  원  과학 술 , 통상  등  

고, 경 지원 원   비  개  하여  차원  지원

 필 한 사항 등  심 · 하 , 경 지원실 원  원  1  

포함하여 30  내  원  하도  함.

 다. 시  ·  등에 한 계  수립(안 15   16 )

 시  ·  등에 한 계 에  사업  본 향  개 , 지

계  등  포함 어야 하고,  개 지 지 단체   사업계  승

거나 변경승  경우에  지체 없  그 사업계 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  

14  상  열람할 수 도  하여야 함.

  3. 시행  

  2012  11월 24  시행한다.

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
   (대통령령 제24209호, 2012.11.27)

1. 개  

  공 사업  한 지 등  보상액  산 할  사업시행  또  지  

에 해당 지  할하  시ㆍ도지사도 감 평가업  천할 수 도  하  등

 내  「공 사업  한 지 등  취득  보상에 한 」  개 (

 11468 , 2012. 6. 1. 공포, 12. 2. 시행) 에 라 에   사항과 

그 시행에 필 한 사항  하고, 사업시행  립  신청 시 첨  

간 하  한편, 그 에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ㆍ보 하

 것 .

  2. 주 내

 가. 립  신청 시 첨  간 (안 13 2항) 

 감 도 운 에 한 편  해 하  하여 지   계  간에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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립한 경우에 사업시행  립  한 신청 시 지   계

 감  첨 하도  하  것  폐지함.

 나. 시ㆍ도지사  감 평가업  천   차 마 (안 28 )

 사업시행  보상계  공고 시 시ㆍ도지사도 감 평가업  천할 수  

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, 시ㆍ도지사가 감 평가업  천하  에  보상계

 열람 간 만료  30  내에 천하 , 감 평가 수행 ,  감 평가

사  수 등  고 하여 천 상 집단  하고, 천 상 집단  천 과  

해당사 에게 공개하도  함.

 다. 보상   (안 43 1항 7 ) 

 공 사업 가에  원 한 보상  진하  하여 보상 에 울특별시

가 립한 지 공사 에 천 역시  경 도가 립한 지 공사도 포함 도  함.

  3. 시행  

  2012  12월 2  시행한다.

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

   (대통령령 제24206호, 2012.11.27)

1. 개   주 내  

 미  원 한 운 에 필 한 시   등에 필 한 산  

가 또  지 단체에  지원할 수 도  하  내  「 시  

개   운 에 한 」  개 (  11472 , 2012. 6. 1. 공포, 12. 

2. 시행) 에 라 시  도 , 철도, 수도시   수질 염 지시  

하  한편, 시ㆍ도지사에게 한 복합 미 사업  사  가

 원하  등 그 에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ㆍ보

하  것 .

 2. 시행  

  2012  12월 2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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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국토해양부령 제541호, 2012.11.29)

1. 개   주 내  

  시ㆍ도지사에게 한 복합 미 사업  사  가  원하  

내  「 시  개   운 에 한  시행 」  개 ( 통  

24206 , 2012. 11. 공포, 12. 2. 시행) 에 라   비하  

한편, 복합 미 사업 등  등  신청하  가  경우에 「

공 에 한   폐지하  약」  체결한 가  그 결격사

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하  아포스티 (Apostille)  하도

 하  등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ㆍ보 하  것 .

 2. 시행  

  2012  12월 2  시행한다.

⊙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국토해양부령 제543호, 2012.11.30)

 1. 개

  도 허가  취  차 규  신 하  등  내  「도 」  

개 (  11471 , 2012. 6. 1. 공포, 12. 2. 시행) 에 라 에  

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  하고, 도  , 재사항 

 보  등에 한 사항  체  하  등 행 도  운 상 나타난 

 미비  개 ·보 하  것 .

 2. 주 내

 가. 시행  공사 등  신고 시 (안 9 2 신 )

 도 역  결  또  공고 당시 미 공사 또  사업에 착수하여 계  

 공사 또  사업  시행하  가 도  리청에 사업  진행 상  신고

 하  경우 계 에  허가신청   신고사항  할 수  

 , 신고  시  공 도  할 수  사진 등  첨 하도  함.

 나. 도    재사항 등 체 (안 15   별지 20 식)

 도  리    하여 주 시  원  안 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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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도  재사항   하고, 지 보 등  시  공도 과  

 지 도  도 과 함께 리하도  하 , 도  태에  

 보  등  함.

 다. 계도   공도  도  (안 17 1항  21 1항)

 도   시스  지· 리하  하여 도 허가  신청  

 하거나 도 허가   후 도  착공사 또  주 지하매  

 공사  마   하  계도 나 공도  도  하도  함.

 라. 도 허가 취  차  (안 22 2 신 )

 도  허가   가 도   한 경우나 도  

 허가   날  1 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허가  

 취 하  경우에  도  리청   공 원  하여  사실  사

 하여 하도  하고, 도  허가   가 도  료  납   

 하지 아니하여 허가  취 하  경우에  도  리청  3  상 

 료 납  하도  하  등 도 허가 취  차   함.

 마. 민원 처리 간 (안 별지 1 식, 별지 21 식, 별지 21

 2 식  별지 21 3 식)

 민원 처리 간  실 하여 리·  승계신고 처리 간  2 에  7

 연 하고, 아    사 에 라 해양 에게 하  도  

 허가신청  도 허가 변경 신청  처리 간  4 에  7  연

 하 , 도 허가 간연  신청  처리 간  3 에  7  연 함.

 3. 시행  

  2012  12월 2  시행한다.

⊙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172호, 2012.12.07)

 1. 개  

  시  체  연 역  지 하여야 하  공 시  상   

  하 , 연  리 보  해 별도  연실  할 수 도 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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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등  내  「 민건강 진 」  개 (  11142 , 2011. 6. 7.  

 공포, 2012. 12. 8. 시행) 에 라 해당 시  체  연 역  지   

 하여야 하  게 식 업  등   규 하고, 연실  하    

    마 하  등 에  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

 하  것 . 

 2. 주 내  

 가. 게 식 업 , 식 업   과 업  시  체에 한

    연 역 지  단계  (안 6 1항)

    해당 시  체  연 역  지 하여야 하  게 식 업 ,

    식 업   과 업  2013  12월 31 지  150 곱

    미  상  게 식 업  등  하고, 2014  1월 1  2014

    12월 31 지  100 곱미  상  게 식 업  등  하 ,

    2015  1월 1  든 게 식 업  등  함.

 나. 연 역  지 하여야 하  공 시  상 가(안 6 2항)

    연  담 연  비 연  건강  보 하  해 특  다수

     빈 한 고 도  게  건   시  연 역  지

    하여야 하  공 시  에 가함.

 다. 연실    마 (안 6 3항  별  2)

    료 나 어린 ·청  시  경우 연실  실 에 하 ,

    상에 하거나 시   10미  상 거리  어 하도  함.

 라. 연에 한 경고  등  시 (안 6 2  별  3)

    지 지 담 갑 앞 과 뒷 에만 경고  등  시하  것  앞

    담 갑 에도 경고  등  시하도  하고, 연상담  

     1544 - 9030  함.

 마. 보건 사 가시험  시수수료 (안 7 4 2항)

    보건 사 가시험  시원  수 마감  다  날  시험 시행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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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  지 수  취 하  경우 납 한 시수수료  100  60

   하도  함.

 3. 시행  

  2012  12월 8  시행한다.

 

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34호, 2012.12.11) 

  1. 개   주 내

  행  경 역 개  한 개 사업시행  지 하여 사업지

에 한 개 사업  시행하도  하고 나 개 사업시행 가 재 난 등

 사업 진  어 운 경우 개 사업시행지역  간  주민

들  재산  해당하고 , 개 사업시행 가 개 사업  시행하  

하여 필 한 경우에  지 에 한 지  할 수 도  함  

원 한 개 사업  루어지도  하  것 .

 2. 시행  

  2012  12월 11  시행한다.

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173호, 2012.12.11) 

   1. 개   주 내

 업  미 업 업  업  내 에 지  게시하도

하고, 신고한 업   66 곱미  상  경우에  업  에도 

지  게시하도  하여 비 들  한 가격 보  갖고 합리

 택  할 수 도  하  한편,

 숙 업  미 업   업  간 변경 시 변경신고  하도  하고, 미

업(피 )  시   비  체 함   건강  공

생수  향상시키도  등 행 규   미비  개 ·보 하  것

.

 2. 시행  

  2012  12월 11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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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27호, 2012.12.11)

   1. 개   주 내

 재 지 행  시·도 감  공 원  지 직 공 원과 가직 

공 원( 직원)  원 어 어, 시·도 청 차원  고 

통합  직· 리에 균  상 하고  , 감  직원  

리 체계  원 하  해 시·도 감  공 원  가직 

공 원  직원  지 직 공 원  하여 시·도 감에게 

감  직원   여하  한편, 지 직 직원

과 가직 공 원( , 감, 사) 상 간  직· 보  보 하  

해 사   규  신 하  것 .

 2. 시행  

  2013  6월 12  시행한다.

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(법률 제11530호, 2012.12.11)

 1. 개  

  공직사  통합  도 하고 합리 고  사행  체계  하

 하여 6개   공 원   체계에  직과 계약직  폐지

하여 업 격 심  4개   체계  단순 하고, 간 지식

나 술   업  야 등에  근 간  하여 공 원  할 

수 도  하 , 근 간 동안 신  보 도  하여 우수한 재  보

할 수 도  하  한편, 실비(實費) 변상 등  한  수 한 사람

에 하여 수  액에  액  가산하여 징수할 수  근거  마

하  등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·보 하  것 .

 2. 주 내

 가. 직과 계약직  폐지  직 등  통합(안 2    3  등)

 1) 직  계약직  폐지하고, 직  직에, 계약직  직 또  

별 직에 통합함. 

 2) 사 리 식과 직 야가 사한 직과 직  통합하여 사

리   고하고, 계약직  업 격에 라 직 또  별 직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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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함  직  체계  과 사행  합리  도 함.

 나. 근 간  하여 하  공 원 도  도 (안 26 5 신 )

 지식 나 술  거나 리에 특수   업 에 근

간  하여 하  공 원   수 도  하 , 직 직 차 등 

사 계  할 에  신 보  규  도  하여 우수한 

재  보할 수 도  함.

 다. 실비 변상  보상   수  시 가산 징수(안 48 3항  4항 

신 )

 직  수행에 필 한 실비 변상 나 특수한 연 과  처리에  보상  

한  수 한 경우 수 한 액  2  에   액  가

산하여 징수할 수 도  함 , 실비 수  등  엄격한 리  통하여 

공직사    신뢰  고에 여하도  함. 

 3. 시행  

  2013  12월 12  시행한다.

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국토해양부령 제550호, 2012.12.11)

 1. 개  

  도시공원에  죄  하여 공원 계 에 죄 계  포함하

도  하고 도시공원  안  마 하 , 도시공원 공간    

하여 역사공원에 역사  시  할 수 도  하고, 간 도시공

원 시  가 지연 고  도시공원  지에  학  지에 

학생 숙사  할 수 도  하  등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

비  개 ·보 하  것 .

 2. 주 내  

 가. 도시공원에  죄 (안 8 3 다 , 안 10 2항 신 )

 도시공원  계  수립 시 도시공원에  죄 에 한 별 계

 수립하도  하고, 공원 리청  도시공원에  죄  하여 도

시공원  계 · · 리 시 죄   원  하도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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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역사공원에  하  역사  시  (안 9 1항 6 )

 주 공원  역사공원  특  각시키  하여 역사공원에 해당 지

단체   하  역사  시  공원시  할 수 도  하

여 역사공원  주 에 맞  공원  루어질 수 도  근거  마 함.

 다. 미집행 도시공원 지에 학생 숙사  근거 마 (안 11 2

항 10  신 , 안 별  1)

 도시· 계 시  결  고시  날  10  지날 지 도시공원 시

 가 지연 고  학  도시공원 지에 학생 숙사  

할 수 도  하여 학  여건 개   학생들  주거비  담 경감  

도 함.

 3. 시행  

  2012  12월 12  시행한다.

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

   (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5호, 2012.12.11)

 1. 개  

  동  진단  사 생 에 한 검사  행 간   하고, 

사  계 사 에 한 피폭 량 에 한 사  수행하  하여 

주민등  등 고 식별 보가 포함  료  처리할 수 도  근거  마

하  등 2011  1월 26  시행   규  실  운  과 에  나

타난 미비  등  비ㆍ보 하  것 .

 2. 주 내

 가. 동  진단  사 생  검사 행 간 (안 4 3항)

 동 병원 개  동  진단  사 생 에 한 검사  3 마다 

 도  하고 나 체  검사 행 간  하고 지 않아, 검사

 간   검사   날  3   날 후 각각 31  내  

 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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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고 식별 보  처리 규  신 (안 8 2 신 )

 검역검사본 과 시 ㆍ 수ㆍ 청  등  동  진단  사 생  

사  계 사 에 한 피폭 량 에 한 사  수행하  하여 

주민등  등 고 식별 보가 포함  료  처리할 수 도  근거  마

함.

 다. 행 보 공동 에    간 (안 10 2항)

 안 리 책  신고 시 안 리 책 가 사 사  경우 「

」 36 1항에  행 보  공동  통하여 사 사  료

사 허  할 수 도  함.

 3. 시행  

  2012  12월 11  시행한다.

⊙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

   (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, 2012.12.11)

 1. 개   주 내  

 「행 업   운 에 한 규  시행규 」(행 안  264 , 

2011. 12. 21. 공포·시행)  개 에 라 변경  식  계 에 맞게 

 식  비하고, 행  업 상 드시 주민등  처리할 필 가 

없 도 행 에 하   식에 주민등  도  하고 

 경우에 주민등  신 생 월  도  함  행  개

보 수집  한 사생  해 가  하  등 행 도  운

상 나타난  미비  개  보 하  하여 「가 뇨  원   

 진에 한 규 」 등 27개 림수산식   비하  것 .

 2. 시행  

  2012  12월 11  시행한다.

⊙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(법률 제11543호, 2012.12.11)

 1. 개  

 다  연안  주  개  “2012여수 계 람 ”  개  과 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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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· 시킬 수   마 하  하여  진할 주체  

2012여수 계 람 재단  립하고, 여수 계 람  ·운 하

, 람  시  사후 계 에 라 해양 람 특  지 ·고시하  등 

공  사후  한  경  함  합리 고 지 가 한 

개 · 리·보  루어지도  하고,  통해 가 과  균

 에 여하  것 .

 2. 주 내  

 가.   2012 에 공  개  여수 계 람  개 과  계

승· 하고 람  시   하여 해양  , 해양과학

술  진 , 해양수산산업  과 해양 원, 연안  해양 경  합리

고 지 가 한 개 · 리·보  진하여  균  에 지

함   함(안 1 ).

 나. 람  개 과  계승· 하고 람  사후 과  사업  

수행하  하여 2012여수 계 람 재단   립하도  함(안 4 ).

 다. 재단  운 과 사업에   가 또  가   연

·보 ,   사업수  등  달함(안 5 ).

 라. 여수 계 람  개 과  계승· 하  하여 여수 계 람

 ·운 함(안 11 ).

 마. 재단  람  시   사후  하여 사후  계  수립

하여 해양  승  도  함(안 14 ).

 . 해양  사후  계 에 라 해양 람 특  지 ·고시함

(안 15 ).

 사. 재단  사후 에 한 사업  직  시행하거나 공공 , 지 공 업, 

 격 건에 해당하  민간  등  사업시행  지 할 수 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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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, 사업시행  지 한 경우 사업시행  하여  실시계  하여 

해양  승  도  함(안 17   18 ).

 아. 해양  사업  실시계   변경계  승 한 경우 계 행

 과 한 사항에 하여  건 신고, 도변경, 골재채취  허

가 등  ·허가 등   것  (안 19 ).

 . 사후  등에 한 사업  시행  또  특  내에 사업  창업하거나 

신 하  업 등에 하여  지  감 할 수 도  함(안 21 ).

 차. 가  지 단체  람  시 과 지  매각   진하  

하여 각  담  감 할 수 도  함(안 22 ).

 2. 시행  

  2013  3월 12  시행한다.

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(법률 제11537호, 2012.12.11)  

 1. 개

  미  내포하고  행 통시   시 에 맞게 새

게 재 하고, 상 사업  실에 맞게 운 하  하여 상

역  해당 역   상업지역에 해당하  곳에 만 지 하  것  앞

 상업지역  100  50 상 포함  지역  하 , 시시  

보다 하게 개 할 수 도  개 건  등 에  신고  하고, 

통시  지 못한 한 등 시 에 하여 ·가스· 재 등 

안 시  지원할 수  근거  마 하  한편, 시 비사업  신 한 

진  해 ·허가 등   한  개 할 수 도  하  

등 그 에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·보 하  것 .

 2. 주 내

 가. 통시  등 시 과 시   없애고 역 포  비  50

트 미만 등  건  하  시 · 수· 청  하  곳 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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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안 2 1 ).

 나. 상 역  건  “상업지역에 해당  곳”  “상업지역  

100  50 상 포함  곳”  함(안 2 4 나 ).

 다. 시시  개 건  “등 ”에  “신고”  함(안 14 1항  

3항).

 라. 통시  지 못한 곳에 하여 , 가스, 재 등 안 시

 ·개량에 한 지원  할 수 도  함(안 20 3항 신 ).

 마. 시 비사업에 한 사업시행 가 시 계 행   ·허가 등

  한 간(20 ) 내에 견  하지 않  가 루어

진 것  간주함(안 40 3항 후단).

 . 시 · 수· 청  시 비사업 ·허가 등  에 한 사항  

하  하여 계 행   공 원  참 하   개 할 

수 도  함(안 40 2 신 ).

 2. 시행  

  2013  6월 12  시행한다.

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(법률 제11531호, 2012.12.11)

 1. 개

 공직사  통합  도 하고 합리 고  사행  체계  하

 하여 6개   공 원   체계에  직과 계약직  폐지

하여 업 격 심  4개   체계  단순 하고, 지  실질

 과 청 직·  진  하여 시·도 감  

직원  지 공 원  하 , 간 지식 나 술  

 업  야 등에  근 간  하여 공 원  할 수 도  하 , 근

간 동안 신  보 도  하여 우수한 재  보할 수 도  하  

한편, 실비(實費) 보상 등  한  수 한 사람에 하여 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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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에  액  가산하여 징수할 수  근거  마 하  등 행 도

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·보 하  것 .

2. 주 내

 가. 직과 계약직  폐지  직 등  통합(안 2    4

 등)

 1) 직  계약직  폐지하고 직  직에, 계약직  직 또  

별 직에 통합함. 

 2) 사 리 식과 직 야가 사한 직과 직  통합하여 사

리   고하고, 계약직  업 격에 라 직 또  별 직에 통

합함  직  체계    사행  합리  도 함.

 나. 감  직원  지 공 원 (안 2 2항 2   

71 1항 단 )

 1) 감  학 · 학사, 연 · 연 사 등 직원  

신  지  특 직 공 원  함.

 2) 직원  징계  강등  과 하여, 계 개  지 

않   고 하여 별도  규  신 함.

 다. 근 간  하여 하  공 원  계    직 ·직  가 

지 않  특수 업  야에 사하  공 원 도 도 (안 25 5 

신 , 안 30 5 1항 단  신 )

 1) 지식 나 술  거나 리에 특수   업 에 

근 간  하여 하  공 원   수 도  하 , 직 직 차 등 

사 계  할 에  신 보  규  도  하여 우수한 

재  보할 수 도  함. 

 2) 특수 업  야에 사하  사람  계    직 ·직  가 

지 않  공 원  어 특수한 직 에 간 근 할 수 도  함

 업 수행에  보할 수 도  함. 

 라. 실비 보상 등   수  시 가산 징수(안 46 3항  4항 신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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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 수행에 필 한 실비 보상 나 특수한 연 과  처리에  보상  

한  수 한 경우 수 한 액  2  에   액  가산

하여 징수할 수 도  함 , 실비 등  엄격한 리  통하여 공직사

   신뢰  고에 여하도  함. 

 마. 퇴직수당 수 건 (안 66 2 3항 1 2  1 3 신 )

 1) 지 근 할 수  공 원   에 퇴직하  경우 지 하  

퇴직수당 도  취지에 비 어 당연퇴직 사 가  사람에게 지 한 

수당  수할 필 가 .

 2) 당연퇴직 사 에 해당하  수뢰·  등  비리  하여 300만원 

상   고 거나 고 상  고   경우에  퇴

직수당  수하도  함.

 3. 시행  

  2013  12월 12  시행한다.

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국토해양부령 제552호, 2012.12.12)

 1. 개

 앙건 원  심 결과  당사 에게 통보하  차  하고, 건  

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  하도  하 , 건  지  시 콘

크리트  하여야 하  벽   강 하  한편, 그 에 행 

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·보 하  것 .

 2. 주 내

 가. 앙건 원  심 결과 통보 차(안 2 2 신 )

 해양  앙건 원  심  등  결  날  7  내에   

 심  등  신청한 에게 심  등  결과   알리도  함.

 나. 사 결  한 단 (안 5 1항)

 민  건  편  하여 건 주가 허가 에게 사 결  신청한 경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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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 사 결  15  내에 건 주에게 사 결  하도

 하  것 , 앞  사 결  7  내에 하도  함.

 다. 건 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  (안 24 1항 단)

 건  철거에  안  보하  하여 건 허가  았거나 건 신

고  한 건  철거하   건 철거· 실신고 에 해체공사계

 첨 하여 특별 도지사 또  시 · 수· 청 에게 하도  함.

 라. 건  철거 신고 시 사결과 사본 첨 상 건  

(안 24 1항 후단 신 )

 에  건 허가 상 건  철거하  경우 사결과 사본  첨

하도  하여 「산업안 보건 」상 사  상  아닌 건 도 

사  하도  하 나, 앞  건 허가나 신고 상 건  에  

「산업안 보건 」에  사 상  경우에 한 하여 

사결과 사본  첨 하도  함.

 마. 건  지  시 콘크리트  하여야 하  벽    

(안 25 2 )

 지 지 3미  상  벽만  콘크리트  하도  하 나 집 우

에    사고 등  하  하여 콘크리트  하여야 하  

벽   2미  상  함.

 3. 시행  

  2012  12월 12  시행한다.

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(대통령령 제24227호, 2012.12.12)

 1. 개   주 내

 「지 공 원 」  개 (  11396 , 2012. 3. 21. 공포, 9. 22. 시행)

어 사 원  원  척· 피· 피 도  청심사 원  ·운

에 한 사항  에 직  규 에 라  복  규  삭 하고, 

직 직 상  ·사실 사 등  처리할 에  징계 결  차  



- 18 -

도  함  직 직 상  차  리 보  강 하  한편,

 식  재사항  주민등  생 월  체함  필 한 개

보 수집  하  등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

·보 하  것

 2. 시행  

  2012  12월 12  시행한다.

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환경부령 제488호, 2012.12.12)

 1. 개   주 내

   재 업  진하  하여  수하  재 업 등  경우

에  시   등  허가 또  변경허가   재  량  50 트 

상  변경  경우에만 변경허가  도  하고, 폐 처리시  

재지 등  변경  폐 처리시  변경허가  신청할 에도 주변 경

에 향  미  지 여  등에 한 검  하여 경 사  등  

 하도  하  한편, 그 에 폐 처리 신고  업   

 하  등 행 도  운 상 나타난  미비  개 ·보 하  것 .

 2. 시행  

  2012  12월 12  시행한다.

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농림수산식

품부령 제327호, 2012.12.13)

 1. 개

  어 사업에 한 등  도 과 도  과  업  시·

도지사에게 양하  등  내  「도시  어  간  진에 한 

」  개 (  11455 , 2012. 6. 1. 공포, 12. 2. 시행) 에 라 

등  결    차 등 에   사항과 그 시행  하여 필

한 사항  하  것 .

 2. 주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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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어 사업  평가  변경(안 7 )

 1) 등 결  도 에 라 등 결  행 평가 과 차별 하고  

도가 연계 운  수 도  평가  변경할 필 가 생함.

 2) 어 체험· 양마 사업에 한 평가 에 ‘  만 도’ 사항  

삭 하고, 객 수, 매 액  여   주민참여도 등 사업 과  등

결 에  등  지·향상  도  포함함.

 3) 사업에 한 평가   함에 라  산  지원  어

체험· 양마 사업에 한 사업  달 에 여하고, 등  지·향상 과 

연계시킴  등 에 한 신뢰도 향상  어 사업  질 고

에도 여할 것  단 .

 나. 어 사업 등 결 도 도 (안 7 2, 7 3,  7

4 신 )

 1) 어 체험· 양마 사업에 한 평가 결과가 림수산식  

하   상  사업  원사업과 어 민막사업  등  결  

신청한 사업  등  결  상 사업  규 하고, 등 결  2 마다 

 실시하도  그 상과 시  함.

 2) 어 체험· 양마 사업, 원사업  어 민 사업  등 결  

 하고, 별  1등 , 2등  또  3등  하여 등  결

함.

 3) 등 결  할  심사  원  하 , 등 결 심 원  

·운 하여 등  결 하도  하  등 등 결  과 차  함.

 4) 등 결 도    어 사업  비스 수  향상  해 

결  별 등   공   식   지원 등  보 동  

지원할 수 도  함.

 다. 림수산식  한   지 단체  에게  양 

등(안 9 , 11 , 17   18 ) 

 1) 도  또  어 지역개   양  프 그램   한  

림수산식 에  시·도지사  양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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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림수산식 과 함께 지 단체  도 도 동 보  

사·연   지  업  수행할 수 도  규 함.

 3. 시행  

  2012  12월 13  시행한다.

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기획재정부령 제304호, 2012.12.14)

 1. 개   주 내  

 납 가 납 고지 에 하여 가산  과 처  내  알 수 도  

납 고지 에 가산 액  산 근거 등   고지하여야 한다  원 

결  취지  하여 납   2차 납  등에 한 납 고지  

 납 통지 에 가산 별  산 근거 등  시하도   식  변경하

 것 .

 2. 시행  

  2013  1월 1  시행한다.

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174호, 2012.12.17)

 1. 개   주 내  

  게 식   식  업  신고한 업   150 곱미  

상  경우 업   내 에 가격  거나 게시하도  하여 

비 들  한 가격 보  갖고 합리  택  할 수 도  하  업

 간 건 한 가격경쟁 도하  한편, 

 집단 식 에  지하수  사 하  경우 수 탱크에 독  

하도  하여 식 독  강 하  등 행 규   미비  개 ㆍ

보 하  것 .

 2. 시행  

  2012  12월 17  시행한다.


